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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적용 지역
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

적용 대상
대상 콜센터 유통물류센터

적용 기간
년 월 일 월 시 년 월 일 일 시

법적 근거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감염병의 예방조치

제 항제 의 호 제 조제 항 및 제 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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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 항

추진내용 및 절차

⇩

⇩

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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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

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

지침을 모두 준수 참고

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

☞

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

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

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

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

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개월 이내의 운영

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

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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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고위험사업장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
콜센터

관리자 운영자 수칙· 종사자 근로자 수칙( )

근로자▸ 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
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

▸ 일 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1 1
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( )

방역관리자 지정▸
사업장 내 손소독제 비치,▸
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· 일 회 이상( 2 )

▸ 근로자 간 간격 최소 유지 또는2m( 1m)
칸막이 설치

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* · ·
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

▸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, ·
있는 경우 출근 자제

마스크 착용▸

유통물류센터

관리자 운영자 수칙· 종사자 근로자 수칙( )

근로자▸ 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
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

▸ 일 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1 1
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( )

▸ 물류시설 구역 별 방역관리자 지정( )

▸ 하역운반 장비 공용물품· , 작업복작업화 등( · )
매일 회 이상 소독1 대장 작성( )

▸ 근로자 간 간격 최소 유지2m( 1m)

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* · ·
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

▸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, ·
있는 경우 출근 자제

마스크 착용▸




